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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퍽페  대한  세제 71  원픈을 x) 확대코 .함

 극가큐골자에  대찬  자돋차  면허세  면제수혜폭출  꽉대하고  차회벼건의  벌촤에 맞게

 노인  복지시설꽈  꽉충과  파학관육성법베  근거한  파학관  설립  유조  핀  너딘 영구임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쳬(안」

의안
95-5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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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0  지방세법 7  제 조  및 9제 조

3. 주요골자

0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이급수 1  급내지 5  급에  해당하는 본

 인에게  자동차  면허세 (  멸레 안 2 2 )제 조제 항

'0 
 과학관꾹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  면제 안 6 7 )제 조제 호

0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  경감 안 5 2)제 조의

10 

 서민 (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f )  이하 단지내의  주민  복리시설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  면제 안 12 2 )제 조제 항

 개정조례 ( ) 안 :  따로붙임 ,

 신  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구광t3

1  달서구세감면조◎중◎정조◎( )안
f  다음과

 같이 . 개정한다

"1  급  내지 5  급에  해당하는 ( , 자 다만 3  급  내지 5  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 "  한한다 가 를 "1  급  내지 5  급에  해당하는 "  자가 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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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틸

5 21.  제 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데한 ! 감면  노인복리법◎  규정에  의한  유쿄르낄 7.i.',1◎ 철출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츄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차온친는 ·,)"il 브들 대타여

 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  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앤과 Ict? f: 분 il'):  글 경

. 감한다

6  제 조에 7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01 과작근륵응법 fl  쓴 ◎  픔륵든 뽁간근

12 2  제 조제 항중 " !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 9 1 1  제 조제 항제 호키  규걸한 ?)  ◎들◎ 매

 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  말한다 용 "  부동산에 를 "  영구띰대주턱 :.  ◎대주택탭  치헌칭 9제

1 1  조제 항제 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1  ◎한파 파  당곯 열구임대

 주택단지안의 (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전액의  임대쿠택  관리띤초 o:7-  충됨 ◎ '·!  설체 한

한다」용 "  부동산에 로 . 한다

(  별표 1 j  을 . 삭제한다

( ) 부칙◎ 시행일

 이  조졔는  공포한  날부터 . 시행한다

( .1 ② 적용신한 of  즈례는 1997  년 12  월 31 ·  일 카지 c).적용한

(  ③ 일◎적 ; 경쓱조치 of  조례  씨행당시  총전의  규정베  의차른 _f'7 - . ·~ 의 곤 ◎ 은 ,3,픽포 겨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좃전◎  규정에 .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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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 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1감면

 ① (  현행과 1같음

-⑦

ri ;41..H

5  급에  해당하는 자가

2 (  제 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① 생 )략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를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이급수 1  ◎  내지 5

 급에  해당하는 (  자 다만 3  급  내지 5

 급의  경우는 1  별표 에  정하는  자에 한

)  한다 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으로  사용하는 (  자동차 배기량 2,

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  대에 한한

)  다 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 면제한다

대한 제5  조의 2 ( al  노인복 시 설에  감면 ):  신 >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

 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씨겊에  직접 r#나용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찬

 토지세의 10D  분의 50! xl종합토 세근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  을 결감찬

츠트

5 (  제 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러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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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 조 사회교육시설등  기뭔을  위한 감

 신·  구  조  문  대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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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정 안
) 행현면

-) 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와 .·:,41  증찹토지 를 ·. 면페한디 , 자판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

 절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1, ~6. (  현행과 )같음1. ~6. (  생 )략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둥록된 과<  신 >설

학관

12 (  제 조 임대주택에  대한 .l강면12 (  제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현행과  같음 )(  ① 생 )략

영구 ⑦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이하인 영구

 임  대주택 (  임  대주택  법  시  헝  령  게9  코제 1 임  대주택 (  임  대주택  법시행  령  제 9  조제 1

1  항제 호에  규정한  기간동◎ 매각이1  항제 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i  말한다곽 당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용부동산에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i  복리시설그 임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한다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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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충당하는

 시설에

)  한한다 용 .부동산

01 -

<  삭 Tfl>(  별표 1)

"  상  이  등  급  분  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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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급수

5, 13, 22, 23, 24 27, 31, 72,
3급

78, 81, 83, 86, 89

108, 109, 111, 112, 1134급

25, 26, f8, f9, 41, 73, 77, 925급

35, 31, 47, 48, 115, 116, 117,

119, UfO, lal, 12B, laS, 125,1항

6급 127, 130, 131

(  복 합

IS, 30, 32, 37, 39, 40, 44, 49,
)호수자

52, 53, 54, 57, 58, 59, 50, 64.2항

65, 67, 69, 70, 74, 75, 88

,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  급의  호수자는 6 1  급 항 및
비고

2  항에  정한  지하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창이 된다


